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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정보 

질문1: 미한 FTA 발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답1: 미한 FTA 발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한국 FTA 페이지를 참고하시오. www.cbp.gov 에서 “한국(Korea)”

을 검색해서 해당 스마트 링크를 선택하면 된다.  

 

질문2: www.cbp.gov의 미한 FTA 웹 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나요? 

대답2: www.cbp.gov의 미한 FTA 웹 페이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리고/또는 

관련 링크를 찾을 수 있다.  

● 미한 FTA 텍스트 

● 미한 FTA 임식 규정 (2012년 3월 19일)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미한 FTA를 참조한 일반주기(이하 General Note (GN)에 준함) 33 

● 즉시 관세를 철폐한 품목과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

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출판물 4308 

● 증명자료를 포함한 미한 FTA의 시행 지침 

● 충족률 등 쿼터 정보에 대한 쿼터 자료 통보서(Quota Book Transmittals) 

 

질문3: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답3: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www.export.gov 또는 

www.USKoreaConnect.org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http://www.cbp.gov/
http://www.cbp.gov/
http://www.cbp.gov/
http://www.export.gov/
http://www.uskoreaconnect.org/


 

특혜관세대우를 청구하는 방법 

질문4: 수입자가 미한 FTA 발효에 따른 특혜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답4: 미한 FTA에 대한 청구는 입국 요약서에 관세품목을 특별 프로그램 지표(Special Program 

Indicator)인 “KR”와 함께 서문에 쓰거나, 수입 이후 1년 이내에 19 USC 1520(d)의 수입신고후 청

구하면 된다. 

질문5: 수입신고후 수정(Post Entry Amendment (PEA)) 또는 요약서작성후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PSC))을 통해서 미한 FTA에 대한 특혜관세를 청구할 있나요? 

대답5: 아니오. 입국 요약서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수입 이후 1년 이내에 19 USC 1520(d)의 

수입신고후 청구를 해야 한다(19 CFR 10.1010 – 10.1011). 

 

질문6: 미한 FTA에 따른 특혜관세 청구를 통해서 수입자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대답6: 미한 FTA에 따른 특혜관세 청구를 할 경우, 수입자는 해당 품목이 미한 FTA의 특혜에 적

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청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문서나 전자증명을 통해 청구를 할 경우, 미국 세관의 요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증

명과 증빙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19 CFR 10.1005). (참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

를 기반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리고/또는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수입자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한 자료 요소 

질문7: 미국 세관이 미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입자는 미국 세관에게 수출자, 생

산자, 또는 자기 자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답7: 미한 FTA에 대한 청구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서[19 CFR 10.1003(a)(1)]를 기

반으로 했으면, 수입자는 그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미국 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한 FTA

에 대한 청구가 수입자 증명서 또는 수입자 지식을 기반으로 했으면, 수입자는 자신만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문8: 미한 FTA 발효에 따라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공식 문서의 형태 또는 형식이 있

나요? 

대답8: 미한 FTA 발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필요한 공식 문서의 형태 또는 형식은 없지

만, 19 CER 10.1004에 대해서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자료 요소가 있다. 더 자세한 사항

은 www.cbp.gov에서 “한국(Korea)”를 검색해서 해당 스마트링크에 접속해서 미한 FTA 이행 지침

의 첨부파일 A를 참고하시오.  

 

질문9: 수입자는 언제 미국 세관에게 미한 FTA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답9: 수입자는 미국 세관이 19 CFR 10.005에 대해서 미한 FTA의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19 CFR 10.1010-10.1011에 따른 19 USC 1520(d)의 수입신고후 청구를 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질문10: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 없이 미한 FTA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답10: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

만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를 기반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 특혜대우에 대한 청구

를 할 당시에 수입자가 그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문11: 미국 세관은 서명이 없는 또는 날짜가 없는 원산지 증명서를 접수해주나요?  

대답11: 아니오.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권위를 지닌 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19 CFR 10.1004(a)(3)(vi) 그리고 10.1004(a)(4)(b)]. 

 

질문12: 만약에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숫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미국 세관이 이를 수락해

주나요? 

대답12: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숫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미국 세관은 이를 수락할 수 도 

있거나, 또는 증명서 복사본과 함께 정정된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에 

적힌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숫자가 정확해야 GN 33(o)에 대해 올바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사용해서 원산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http://www.cbp.gov/


 

질문13: 수입자가 특혜청구를 한 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미국 세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대답13: 수입자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증명서를 기반으로 청구를 했으면, 특혜

대우에 대한 청구를 할 당시에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수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증명서는 청구를 하기 전의 날짜여야 한다. 하지만 특혜관세 대우를 수입자의 지식을 기

반으로 청구했으면,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  

 

서류 요청 및 입증 

질문14: 미국 세관은 왜 미한 FTA의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나요? 

대답14: 미국 세관은 정기적으로 수입품을 골라서 위기관리 원칙들을 기반으로 심사한다. 

 

질문15: 미국 세관은 왜 원산지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나요? 

대답15: 미국 세관은 19 CFR 10.1026 그리고 19 CFR 10.1027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에 대한 확인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만약 수입품이 입증을 위해 선택되었을 경우, 수입자는 19 

CFR 10.1005에 따라 증명서를 입증할만한 증명서와 서류를 미국 세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질문 16: 미국 세관은 수입자에게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어떠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답16: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원산지 규정과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GN 

33(o)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사용한 제조품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 

● 수입품의 분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술적 문헌; 

● 재료명세 (설명과 함께 각 재료의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숫자와 원산지 지위;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미흡한 모든 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증명서;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있을 경우, 비용 자료;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있을 경우, 집적법(Build Up), 공제법(Build Down) 



또는 순비용(Net Cost) 계산 방식 

 

질문17: 미국 세관이 어떤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제조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

입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그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대답17: 네, 수입자는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맞고 미한 FTA의 조건에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국 세관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비밀보장을 위해 제조업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

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미국 세관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 19 CFR 10335에 대해서 미국 세관은 수

입자 또는 다른 이에게 동의 없이 회사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질문18: 미국 세관이 미한 FTA 발효에 따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증명 계산서와 입증하는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대답18: 미국 세관은 증명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영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 19: 미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입자는 이를 팩스 또는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제공해도 되나요? 

대답19: 네, 미국 세관은 손으로 서명했거나 또는 자필 서명한 이미지를 포함할 경우 디지털화된 

증명서를 수락한다.  

 

원산지 

질문20: 미한 FTA 발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답20: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원산지 규정과 다른 요건을 충적해야 한다 [GN 33 

그리고 19 CFR 10.1002(p)]. 

 

질문21: 미한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규정은 무엇인가? 

대답21: 일반적으로 말할 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되려면 다음과 같다.  

● 완전하게 획득되었을 경우 [대부분 재배하거나, 낚시하거나, 채굴한 경우인데 정의를 참고하시



오] (GN 33(b)(i), 19 CFR 10.1014(a)); 

● 한국, 미국 또는 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었고, 모든 역외물품이 해당되는 품목별 원산지 기

준을 준수할 경우 [GN 33(b)(ii), 19 CFR 10.1014(b)]; 또는 

● 한국, 미국 또는 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었고,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할 경우[GN 

33(b)(iii), 19 CFR 10.1014(c)]  

 

질문22: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

나요? 

대답22: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산자는 그의 공급자가 증명서 또는 선서진술서 등을 제공해주기 때

문에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알 수 있다. 재료 공급자가 증명서 또는 선서진술서를 제공하지 않

을 경우, 생산자는 이를 역외산 재료로 간주해야 한다. 

 

질문23: 어떤 수입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제조되었을 경우, 미국 수입자는 이를 미한 FTA의 

조건을 준수한다고 추정해서 특혜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대답23: 아니오. 수입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닐 경

우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특혜청구를 함으로써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FTA의 조건을 준수한다고 

보증함과 동시에,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미국 세관에게 요청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질문24: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요? 

대답24: 네. 화학반응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27-40장을 참조하시오. 

화학반응에 대한 정의는 GN 33(n)(vii)를 참고하시오. 

 

질문25: 정화(purification)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요? 

대답25: 네. 정화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28-40장을 참고하시오. 정화

에 대한 정의는 GN 33(n)(viii)를 참고하시오. 

 



질문26: 어떤 상품이 화학 반응 또는 정화를 거칠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대답26: 아니오. 화학 반응과 정화 규정의 목적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27-40류에 해당되

는 상품의 생산자에게 원산지 표시의 대안을 제시해주기 위해서이다.  

 

질문27: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무엇이며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요? 

대답27: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84-84, 87, 또는 90류, 또는 94.02호에 분류된 재제조 물품

은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산품으로 구성되며, 신 상품과 비슷한 수명과 공장 보증을 가

지고 있다. 미한 FTA는 GN 33(c)(ii) 그리고 33(e)에 따라 어느 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나온 중고품

으로 어느 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재제조 물품으로 생산되는 재생산품을 허용한다.  

 

질문28: 상품이 역외물품과 합쳤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나요? 원산지 

재료가 역외산 재료와 혼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답28: 네. 원산지와 역외산 대체품과 재료를 계산할 때 GN 33( j) 그리고 19 CFR 10.1019를 참고

해서 재고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질문29: 생산자가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대답29: 세번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소량의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서 생산된 모든 상품은 GN 33(o)에 규정된 세번변경을 적용 받는다.  

 

질문30: 최소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답30: 최소 기준 조항은 규정된 세번변경을 충족 못하는 전체 역외산 재료가 상품(비섬유제)의 

조정가격의 10 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 해당되는 상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

만 그 상품은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

을 계산할 때 역외산 재료의 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GN33(e) 그리고 19 CFR 10.1018).  

 

질문31: 문제되는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답31: 일부 관세품목은 미한 FTA를 협상할 당시에 2002년도의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를 사

용했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없다. 문제되는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없는 관세품

목일 경우, 해당되는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2002년도의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와 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2002년도의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는 

www.usitc.gov에서 받아볼 수 있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 (RVC) 

질문32: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공식을 언제 미한 FTA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대답32: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GN 33(o)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제공해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질문33: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할 경우, 해당되는 상품과 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답33: 상품과 구성재료의 가치는 GN 33(e)(iii), GN 33(g), 그리고 19 CFR 10.1013(a), 10.1015 그

리고 10.1016에 따라 결정된다. 재료의 가치에 대해 허용되는 조정은 19 CFR 10.1016(c)를 참고하

시오. 

 

간접재료 

질문34: 미한 FTA는 미국의 다른 FTA와 다르게 간접재료를 다루나요? 

대답34: 네. 미한 FTA 발효에 따라 간접재료는 역외산 또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무

시한다 [GN 33(g)(i)(B), GN33(h)(i), 그리고 19 CFR 10.1015(b) 그리고 (d)]. 간접재료는 미국의 일부 

다른 FTA에서 원산지 재료로 본다 [GN 33(g)(i)(B), GN 33(h)(i), 그리고 19 CFR 10.1015(b) 그리고 

(d)]. 

 

세트 

질문35: 미한 FTA는 역외산 물품이 세트의 일부인 것을 허용하나요? 

대답35: 네. 역외산 물품이 비섬유제의 조정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세트의 일부인 것을 

http://www.usitc.gov/


허용한다. 섬유제의 경우, 세트의 가치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19 CFR 10.1021). 

 

운송 및 환적 

질문36: 상품이 비당사국의 무역을 했거나 또는 더 진행되어서 비당사국의 세관통제중일 경우, 미

한 FTA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답36: 아니오. GN 33(c)(iii) 그리고 19 CFR 10.1025에 따라 비당사국과 거래하거나, 또는 당사국

의 영토 밖에서 더 진행되면 안 된다.  

 

관세율할당에 해당되는 상품 

질문37: 미한 FTA는 관세율할당이 있나요? 

대답37: 네. 미한 FTA는 몇 개의 관세율할당이 있다. 이는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98과 99

류에서 찾을 수 있으며, http://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에서 받을 수 있다.  

 

담배, 유제품과 일부 설탕제품이 관세율할당에 해당된다.  

 

또한, 미한 FTA는 미국과 한국에서 적시에 채산성이 맞는 양으로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 섬유, 원사, 직물 등으로부터 만든 섬유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공급부족 조항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는 이 “공급부족 목록”에 올려진 품목은 없다. 미국의 섬유협정운영위원회(U.S.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CITA))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

면 9920.95.00 그리고 9920.99.00호에 따라 특혜대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일시적인 조항이 발동

될 경우, 공급부족 품목의 수입품을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Square Meter Equivalent/SME)로 수

량제한이 적용된다.  

 

반송되는 미국의 물품 

질문38: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송되는 미국의 물품에 대해서 미한 FTA에 따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답38: 아니오.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송되는 미국의 물품은 미한 FTA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하

http://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


지만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9801.00.10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ing Processing Fee(MPF) 

질문39: 미한 FTA에 따라 원산지 상품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나요? 

대답39: 네. 19 CFR 24.23(c)(12)에 따라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질문40: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특별” 칼럼에 “KR” 특별 프로그램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과세인 물품이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대답40: 네. 수입자는 무조건 비과세인 물품에 대해서도 미한 FTA에 따른 청구를 해서 물품취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요구조건은 모두 같다.  

 

질문41: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대답41: 물품취급수수료는 상품의 조정가격의 0.3464%이며 최소 $25이고 최고 $485이다.  

 

질문42: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TPL)의 물품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 받나요? 

대답42: 아니오. 관세특혜수준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세율 및 단계적 철폐 

질문43: 미한 FTA가 발효되면 면세되는 물품의 목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답43: www.cbp.gov의 한국 페이지에 링크를 따라 섹션 A, 부속서 2, USITC 출판물 4308를 참고

하시오. 

 

질문44: 미한 FTA에 따라 여전히 관세가 붙는 물품의 현재와 미래의 세율과 그 물품이 언제 면세

되는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http://www.cbp.gov/


대답44: www.cbp.gov의 한국 페이지에 링크를 따라 섹션 B, 부속서 2, USITC 출판물 4308를 참고

하시오. 

 

질문45: 미한 FTA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

나요? 

대답45: 추가 질문은 fta@cbp.gov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도움이 될만한 링크: 

미국 통합관세율표의 일반주기 33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General Note 

33). 

미한 FTA의 19 CFR 10, 서브파트 R (19 CFR 10, Subpart R,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 본 문서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미국 세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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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워싱턴 DC 20229 

미국 세관 

 

2012년 10월 10일 

수신: 국장, 현장요원 

발신: 국제무역국  

      무역정책프로그램부서의 국장대행 

제목: 안내: 미한 FTA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올바른 이해를 통해 책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국제무역국의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부서는 한국 상

품의 미국 수입자에게 첨부한 미한 FTA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보냅니다. 

 

본 문서는 미한 FTA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는 미

한 FTA 텍스트의 미국 통합관세율표의 일반주기 33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General Note 33) 그리고 19 CFR 10의 서브파트 R과 함께 참고해야 한다. www.cbp.gov에서 

“한국(Korea)”를 검색해서 관련 스마트 링크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와 첨부파일은 세관 관계자와 무역업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본 문서와 관련된 질문은 무역협정지부의 fta@dhs.gov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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